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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주 문

   가.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과 이를 

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의 수립으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

실질적인 경쟁력을 고양시켜주기 위해 기 구성･운영 중인「서울

특별시의회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위원회」의 

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연장한다.

   나.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

한다.

2.제안이유

   ❍ 동 특별위원회는 당초 2013년2월22일부터 2013년8월21일까지 

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, 서울시의회 차원의 골목상권 및 전통

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활동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, 

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일로부터 6개월(2013.8.22~2014.2.21) 

연장하고자 하는 것임.



3.주요내용

   가.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다.

   나.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한다.

      (2013.8.22~2014.2.21)

   다.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

본회의에 제출한다.



별첨자료 활동기간 연장에 한 의견 제출 결과


